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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및 대응에 관한 탐색

이진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Exploring Factor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Abusers of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Jin 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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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 행위 관련 요인 및 이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 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두 나라의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문헌 및 법률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정보 및 상담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적 역할
을 수행한다. 일본의 경우 양호자(養護者), 양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구분하여 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
대행위자인 양호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정촌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중심 업무수행기관이다. 두 나라 모두
학대행위자의 성격이나 기질, 또는 부양부담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학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
로 학대 행위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과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스트레스나 감정 
조절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the behavior of abusers of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and the legal responses to it. The study's goal is also to find ways to prevent elder abuse and
its reoccurrence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The contents of the literature and laws related to 
abusers of the elderly in two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achieve these goals. The study 
shows that in Korea, responses to abusers are dependent on the levels of information and counseling 
provided, and elder protection agencies play a central role in this. In Japan, abuse is divided into abuse
by caregivers and abuse by care facility workers. In addition, support for abusers is provided by the 
region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of the municipalities. In both countries, the character or 
temperament of the abuser and the stress caused by the burden of support acted as factors in the abus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and services to reduce the care burden of abusers and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ograms for stress and emotional control to facility workers. 

Keywords : Elder Abuse, Abusers, Current Status, Exploration, Compare Korea and Japan

본 논문은 2021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n Ah Lee(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mail: jj88@cup.ac.kr 
Received November 8, 2021 Revised December 7,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2호, 2022

690

1. 서론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노인 관련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노인학대이다. 실제로 노인학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3,549건으로 2020년의 
16,973건과 비교하면 약 4.7배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확인된 학대사례의 경우 2005년 2,038건이었으나 2020
년 6,259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1]. 현대사회의 변
화, 즉 노인 수명의 증가, 가족의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등과 맞물려 앞으로 노인학대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아동학대와는 달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2].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 
및 보호,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3].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2004년의 
개정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직접적 대책이라는 평가
를 받기도 했으나,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지적되었다[4]. 

한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
한 노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2005년 ‘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의 양호자(養
護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학대방지
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5]. 기존의 노인복지법 속
에 고령자 학대 대응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처럼 별
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고령자 학대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6]. 

지금까지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우리나라 연구들은 피
해자 유형이나 학대행위 유형, 학대행위에 대한 피해자
의 대처방식, 학대유발요인에 따른 학대행위 유형 등이 
대부분이었다[7].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노인학대 사례의 증가는 학대 예방활동 및 학대행
위자의 학대 위험요인을 완화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나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도 연관되어 있다[6]. 학대행
위자의 다양한 범죄 유발적 니즈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
구에 맞는 사회적 지원서비스 강화[8]가 요구된다. 또한 
상당수의 가해자가 처벌 후 피해자와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해자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7].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관
련 대표적인 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노인복지법과 일
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의 의미를 
파악하고, 학대 행위자 관련 법률의 내용들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 관련 요인 및 이에 대한 대
응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자 대응 등에 대한 발전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양국의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비
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을 비
교 분석한 신복기와 박은앙[6]의 연구 분석틀을 참고로 
하되,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학대자 관련 내용인 학대행
위자에 따른 대응,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
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중앙노인보
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노인학대현황보고서와 일본 후
생노동성의 고령자학대방지법에 기반한 대응상황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통해 노인 학대행위자 관련요인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요인 분석을 통해 학대행위자 대응 및 재
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나 문화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사회복지제도와 노인복지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체계와 내용
에 있어서도 유사점이 많은 일본[6]과의 비교는 노인학대 
예방 및 가해자 대응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학대의 의미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된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이 존재

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 형법상 학대죄, 학대 치사상 
죄에 규정되어 있다[9]. 노인학대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학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
한 개입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10]. 
노인학대는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
다[4].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에 의하면, 노인을 상대로 
신체 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11]. 형법상 학대는 육체적인 고통 혹은 정신적인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12], 정신적 폭력과 정
서적 폭력이 구분되지 않고, 정서적 폭력의 의미가 분명
하지 않다[9].

노인학대보고서에 의한 학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행위, 발생 장소 그리고 노(老)-노(老)학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에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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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
기방임, 유기, 그리고 중복학대가 포함된다. 발생장소에 
따른 노인학대는 생활시설 학대, 이용시설 학대, 병원 학
대 그리고 공공장소 학대로 구분된다. 그리고 65세 이상
의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는 주로 고령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 등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학대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학대에서부
터 방임이나 부적절한 처우, 심리적 학대만을 의미하지
만, 넓은 의미로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자기
방임, 자기학대, 사회적 학대까지도 포함한다[13]. 

일본 고령자 학대방지법[14]에서 정의하는 고령자 학
대란 양호자(養護者)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및 양개호(養介
護)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를 의미한다. 양호
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고령자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고령자를 쇠약하게 할 만
한 현저한 감식(減食) 혹은 장시간의 방치, 양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행위의 방치 등 양호를 현저하게 게
을리 하는 것, 고령자에 대한 현저한 폭언 혹은 현저한 
거절적인 대응 그 외에 고령자에게 현저하게 심리적 외
상을 입히는 언동을 행하는 것, 고령자에게 외설적인 행
위를 하거나 고령자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 그
리고 양호자 혹은 고령자의 친족이 해당 고령자의 재산
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해당 고령자로부터 부당하게 재
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신체적 학
대, 개호·돌봄의 방치·방임,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
고 경제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양개호종사자 등
에 의한 고령자학대란 노인복지법 제 133호 및 개호보험
법 제 123호에 규정된 양개호시설 혹은 양개호사업의 업
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행하는 고령자 학대를 의미한다. 

2.2 노인학대의 현황 및 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2020년 한해 동안 전국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6,973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32.9%인 6,259건으로 나타났다[1]. 전체 학
대행위자는 6,698명이며 이들 중 남성이 4,883명
(72.9%), 여성이 1,815명(27.1%)으로 조사되었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2명 이상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
노인의 수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인 34.2%, 배우자 

31.7%, 기관 13%, 딸 8.8%, 타인 3.4% 등으로 나타났
다. 2005년과 비교하면 아들 51.2% 며느리 19.3%, 딸 
11.7%, 배우자 6.5%, 기관 2.9%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아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우자의 학대가 약 5배 가까
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학대 증가와 함께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2.9%에서 13%로 약 4.5배 정
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관련하여 신체적 학대와 성 학
대의 경우 친구 및 이웃의 비율이 각각 91.9%, 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법의 경우 행위자와
의 관계와 무관하게 노인에게 행해지는 모든 학대행위를 
학대로 정의하기 때문에 친구 및 이웃에 의한 비중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5].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가정 내 학대
는 5,718건으로 8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은 
730건으로 10.8%로 보고되었다. 2005년과 비교하자면 
가정 내 학대 1,893건으로 92.9%, 생활시설은 46건으로 
2.3%로 나타났는데 가정 내 학대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를 살
펴보면, 70세 이상이 30.4%인 2,03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50-59세가 24.4%인 1,634명, 
40-49세가 20.2%인 1,35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에는 중년기 성인자녀 등에 의한 학대 발생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노(老)-노(老)학대가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 6,698
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학대행위자는 총 
982명(14.6%)이며,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705
명(71.8%), 신체장애 277명(28.2%)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조현병이 291명(29.6%)으로 가장 높았고, 
우울장애 215명(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학대행위자 중 1,154명(17.2%)이 하나 이상의 중
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가 
1,098명(16.4%), 도박중독이 33명(0.5%), 약물 사용 장
애가 23명(0.3%)으로 보고되었다.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
면 2005년 100명으로 4.1%로 나타났으며, 2020년의 
경우 719명으로 10.7%로 나타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신고 접수된 학대 사례 중에서 학대행위자 
관련 학대발생 원인을 중복된 요인까지 모두 분석한 결
과 총 10,909건 중 개인의 내적 문제가 3,8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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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개인의 외적문제가 1,827건(16.7%)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 외적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원
인이 52.2%였다. 여기에서 개인의 내적 문제는 학대행위
자의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 자신감 결
여, 폭력 및 충동성 등의 조절 또는 통제에 어려움을 갖
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부양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혹은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의 외적문제는 학대행위
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일본의 고령자 학대법에 기반한 대응상황 등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16], 2019년 전국 1,741 시정촌(市
町村)에 접수된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 
관련 상담이나 통보 건수는 2,267건으로 2018년도의 
2,187건과 비교해 80건 많아져 약 3.7% 증가하였다. 양
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에 관한 상담이나 통보 건수는 
34,057건이었으며, 2018년도의 32,231건에 비해 
1,826건 약 5.7%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9년 고령자 학
대로 인정받은 건수는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것
이 644건으로 2018년에 비해 3.7% 증가한 23건이었으
며, 양호자에 의한 것은 16,92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21건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자에 의한 학대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높은 40.2%로 나타났고, 남편이 21.3%, 딸이 
17.8%를 차지했다. 연령을 살펴보면 50-59세가 가장 많
은 25.9%를 차지했으며 40-49세가 17.1%, 60-69세 
15.9%, 70-79세가 15.6%를 차지했다. 학대 발생 요인
중 학대자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대자의 ‘성격이
나 인격에 기반한 언동’이 9,178건인 54.2%, 학대자의 
‘개호피로나 개호 스트레스’가 8,183건인 48.3%, ‘피학
대자와의 학대발생까지의 인간관계’가 7,512건인 
44.4%, 학대자의 ‘정신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음’이 
7,329건인 43.3%, 학대자의 ‘이해력 부족이나 저하’가 
7.046건인 41.6%, 그리고 학대자의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이 6,756건인 3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67.1%로 가장 많고, 심
리적 학대 39.4%, 개호 등 방치가 19.6%, 경제적 학대
가 17.2%, 그리고 성적학대가 0.3%로 나타났다.

양개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살펴보면 개호(介
護)직종의 사람들이 79.5%를 차지했으며, 간호직 6.6%, 
관리직이 5.0%, 시설장이 3.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대자의 성별은 남성이 52.3%, 여성이 43.2%로 나타났
는데 전체 개호종사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5%인데 학대자 중에서 남성 비율이 52.3%나 차지하
는 것을 보면 학대자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대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50-59세가 
15.6%, 30-39세가 15.0%, 30세 미만이 14.9%, 40-49
세가 13.7%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자의 남녀별 연령과 
개호종사자를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30세 미만의 학대자 
비율이 개호종사자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대 발생요
인을 살펴보면, ‘교육·지식·개호기술 등에 관한 문제’가 
366건으로 가장 높은 56.8%로 나타났고, ‘직원의 스트
레스나 감정 조절의 문제’가 170건인 26.4%, ‘학대를 조
장하는 조직풍토나 직원 간의 나쁜 관계, 관리 체계’,가 
132건인 20.5%, ‘인원부족이나 인원배치 문제 및 관련
한 바쁨’이 81건인 12.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윤리관
이나 이념의 결여’가 75건인 11.6%, ‘학대를 저지른 직
원의 성격이나 자질의 문제’가 59건인 9.2% 등의 비율을 
차지했다. 

3. 노인학대 방지와 처벌 관련 법률 및  기관

3.1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가정폭

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으로 처벌되는데[9], 
노인학대에 일차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이다[6]. 2004년 노인복지법 제10차 개정에
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할 수 있
도록 긴급전화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39조의 4, 제39조의 5),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제39조의 6)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고, 2007년 제13차 개정에서는 노인학대의 정의
규정에 정서적 폭력을 추가하였다[8]. 노인복지법 제39
조 9에서는 노인에게 행해서는 안되는 행위 즉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방임행위, 정서
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밝히고 있다[1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제6의 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
와 절차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
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단순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등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3].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및 대응에 관한 탐색

69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
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
로 간주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 재산
상의 손해 및 손괴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3]. 

형법은 제273조를 통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
는 자에 대한 학대죄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인 존속학대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4], 존속학
대죄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9]. 

일본의 경우 고령자학대방지법이 2006년 4월 1일부
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고령자의 권리이익 수호를 위
한 목적으로, 고령자학대 방지와 더불어 고령자 학대의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 시책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공책임 기반으로 촉진하는 것이다[14]. 이 법의 제1장 
제2조에서 고령자학대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
며, 제2장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의 제6조에서 고령자 및 양호자에 대한 상
담, 지도 및 조언, 그리고 제14조에서 양호자에 대한 지
원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시정촌은 양호자의 심신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 ‘양
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 방지 등’의 제20
조에서 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방지 등을 위
한 조치, 제24조에서 통보 등을 받은 경우의 조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4장 잡칙 중 제27조는 재산상 부당취
득에 의한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촌장은 노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
다. 그리고 제5장 벌칙의 제29조에서는 양호자에 의한 
학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
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하는 경우 혹은 고령자에게 답변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
위의 답변을 시킨 사람은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 있다. 

3.2 관련 기관의 역할
노인복지법 제39조 5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
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
해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피
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
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
치도에 두고 있다[16].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
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중심으로, 노인인식 개선 

교육,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은 연구 및 사업개발, 
교육사업, 홍보사업, 그리고 협력체계구축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업은 신
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지역노인학대 사례판정
위원회 운영,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교육을 들 수 있다. 2021년 6
월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35곳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17].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는 고령자학대의 방지, 학대받
은 고령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및 적절한 양호자 지
원에 대해 시정촌이 일차적으로 책임적 역할을 수행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18]. 시정촌의 역할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경우 고령자나 양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조언을 해야 하며, 통보를 받는 경우 신속하게 고령자의 
안전 확인, 통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 고령자학대 대응
협력자들과 대응에 대한 협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조
치 및 이를 위한 거실의 확보, 성년후견제도 이용 개시에 
관한 심판청구, 현장조사 실시, 현장조사 시 경찰서장에 
대한 원조요청,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조치가 취해진 고
령자에 대한 양호자 면회의 제한, 양호자에 대한 부담경
감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조언 기타 필요한 조치, 전문적
으로 종사하는 직원의 확보,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체제의 정비, 그리고 대응창구, 고령자 학대 대
응협력자의 명칭 주지가 포함된다. 요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경우, 시정촌의 역할은 대응창
구의 주지, 통보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 등, 요개호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도
부현(都道府県)에 보고, 그리고 고령자학대 방지 및 피해
고령자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혹은 개호보험법에 규정
한 권한의 적절한 행사이다. 재산상 부당거래에 의한 피
해 방지와 관련해서 양호자, 친족 혹은 양개호시설 종사
자 등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재산상 부당거래 피해에 관
한 상담의 접수, 관계부국·기관의 소개, 재산상 부당거래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다.

4. 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

한국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하고 있고[8], 상담,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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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Korea Japan

Concept of 
abuse

No unified concept of 
abuse

Classified into abuse 
by caregivers and 
abuse by facility 

workers

Abuse related 
law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Elder abuse 
prevention and 

caregiver support law

Factors related 
to the abusers

The inner problems 
of individual (the 

personality problem 
of the abuser)

Domestic abuse: stress 
factors from the 
character of the 

abuser, or the burden 
of support

Facility worker: lack 
of education or care 

skills

Responding to 
abusers

No support 
rules(support for 
caregiver is not 

included in the law)

Support rules exist( 
support for caregiver 

is included in the law)

Related 
institution

Elder protection 
agency Municipalities

Table 1. Comparison of abuse and abusers of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록 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6
에 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
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61조의 2에서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
한 노인학대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되어 있다. 제39조의 17에 서는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노인복지시
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
기관에서 학대행위자 6,698명에 대해 총 35,208회의 서
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어 한 사례당 평균 5.2회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대 피해
노인 6,259명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195,520회이므로 
한 사례당 평균 31.2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학
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서비
스가 54.9%인 19,321회였으며, 다음으로 정보제공서비
스가 40.2%인 14,170회였다. 그 외에 복지서비스는 
4.3%, 의료서비스 0.5%, 그리고 법률서비스 제공이 0.1%
로 나타났다[19]. 이를 통해 학대행위자 대상의 서비스는 
대부분 상담과 정보제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
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학대방
지법 제2장 6조에 따르면 시정촌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
자 학대 방지 및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를 당한 고령
자 보호를 위해 고령자 및 양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 시정촌은 
제6조 규정 외에 양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양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조언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양호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그 양호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 경우 고령자가 
단기간 양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거실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호자에 의한 학대로 인정된 사례에 대한 대응에 있
어서 우선 분리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피학대고령자와 
학대자를 분리하지 않은 사례’는 49.4%를 차지했고, ‘학
대자로부터 분리한 사례’는 27.9%, ‘학대판단시점에서 
이미 분리상태의 사례’가 12.7%로 나타났다. 분리를 실

시한 사례에 있어서의 대응을 살펴보면, ‘계약에 의한 개
호보험서비스의 이용’이 가장 많은 32.6%를 차지하였고, 
‘의료기관에 일시 입원’이 18.2%, ‘어쩔 수 없는 사유 등
에 의한 조치’가 15.1%, 그리고 ‘주거나 시설 등의 이용’
이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1,027명 중 66.9%인 687
명으로 면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분리를 실시
하지 않은 사례 중 경과를 관찰 중인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는 ‘양호자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
가 가장 많은 54.0%, 그 다음이 ‘이미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케어플랜을 수정함’이 26.3%를 차지했
다. 

양개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방지 등과 관
련해 양개호시설의 설치자 혹은 양개호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의 실시, 해당 
양개호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양개호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해당 양개호사업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받은 고
령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의 애로사항 처리 체제 정비 및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방지 등을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사실이 인정된 사례 758건에 대한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에 의한 지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복수응답)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가 754건, ‘개선 계획 제출의뢰’가 
550건, 그리고 종사자 등에 대한 주의나 지도가 301건
으로 나타났다.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 행사를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및 대응에 관한 탐색

695

살펴보면, ‘보고징수, 질문, 현장검사’가 194건, ‘개선권
고’ 82건, ‘개선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공표’가 3건, 
‘개선명령’이 21건, ‘지정 효력정지’가 11건, ‘지정 취소’
가 3건이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권한 행
사로 실시된 것은 ‘보고징수, 질문, 현장검사’가 75건, 
‘개선명령’이 27건, ‘사업의 제한, 정지, 폐지’가 4건, 그
리고 ‘허가취소’가 1건이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및 학대행위자 관련 법률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한국의 경우 노
인복지법, 형법상 학대죄, 학대 치사상 죄에 규정되어 있
어서, 노인학대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9]. 그리고 학대자의 유형에 따른 개념 구분을 하지 않
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학대의 개념을 양호자와 
양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구분하여 좀 더 명확하
게 설명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 등의 내용을 살펴보
면, 한국의 경우 2020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대 행
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담과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양호
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
련하여, 양호부담 경감을 위한 거실 확보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양국모두 학대행위자에 대
한 법률적 조치를 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학대행위
자 특히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양
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두 나라 모두 가정에서의 학대 특히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점차적으로 시설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 학대의 경우 학대행위
자의 성격, 기질적인 문제나 부양부담에서 오는 스트레
스 요인이 작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시설종사자 학대 요

인에서 가장 높은 것은 교육이나 개호 기술 등에 관한 부
분이었으며, 다음이 직원의 스트레스나 감정조절 문제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노인보호전
문기관이, 일본의 경우 시정촌이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
로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노인학대 및 학대행
위자 관련 개선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인학대의 개념이 명확
해야 이를 기반으로 대응전략 마련 등의 기초적 개입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10] 통일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대 예방 차원에서 또는 학대 재발을 막기 위
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학대행위자의 성격이나 기질, 또는 부양 부담
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학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의 감소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
가 대부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해체 방지에 노력해야 
하며[9],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 제공이 필요하다[8]. 일본의 경우 부양부담 경감을 위
해 거실을 확보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대 
발생 원인에 따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방법을 다양화
해야 하며, 부양부담에 의한 학대라면 부양자들의 부담 
감소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방안을 지자체를 중심
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 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
다.

셋째, 기존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을 권고하되 별도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
어서 노인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를 멈추고 재범을 하지 
않게 유도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8]. 개정된 노
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
담이나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어 전보다는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처벌 규정이 약하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수강명령 및 노인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과 같
은 강제적인 보호처분관련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10], 
노인학대처벌 특례법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5,8].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으나 2021년 4월 현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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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 35곳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1,700곳 이상의 시정촌을 중심으로 지역단위로 운영되
고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이 주요 업무
이지만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노인학대 문제를 포함한 다
양한 생활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8]. 노인보호전
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에 주력하여 단기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치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등이 
부족하다[19]. 

다섯째,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사
회 관련 서비스 및 기관들 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러한 연계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며[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4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
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
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2].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연계, 협
력체계 정비를 규정함과 동시에, 시정촌에게 연계, 협력
체계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민간단
체,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의 유기
적 상호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기술 등
에 대한 교육, 그리고 스트레스나 감정조절을 위한 프로
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두 나라 모두 시설에서의 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본의 시설종사자 요인에서 
살펴보면 교육이나 개호 기술 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스
트레스나 감정조절 등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돌봄에 있어 시설의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보았을 때, 시설 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원[21]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및 학대행위자관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
행위자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기존의 문
헌 조사라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더 실증적
이고 구체적인 사례검토 및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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